
안전투자 혁신사업 사업주가 알아야할 사항(2)

 □ 「안전투자 혁신사업(위험공정 개선, 리프트 교체)」 진행 중 취소 사유 발생 시 공단 

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절 차 주 의 사 항

재정평가 ▸ 할부 또는 리스를 선택하였으나, 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지원 불가

현장평가 ▸현행공정 확인 및 사업계획 및 공정개선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지원 불가

협약체결 ▸ 기한 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⇨ 사업 참여 취소

결정통보 ▸결정통보일 이전 계약된 경우, 사전투자에 해당되어 보조지원 진행 불가

< 자주 묻는 질문(FAQ) >

1  사전에 투자 설비의 보조금 소급 적용여부

 ㅇ 공단의 보조지원 결정통보일 이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지원 불가

2  재정평가 기관과 할부·리스의 선택

 ㅇ 금융지원 방식으로 할부 또는 리스를 선택한 경우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

금융기관(6개사) 중 선택하여 재정평가 실시

    ※ 기한 내에 한하여 재정평가 부적합한 경우, 타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재정평가 가능 

 ㅇ 재정평가 결과 적합 통보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부 또는 리스 진행

3  현장평가 주요 확인 사항

 ㅇ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행 공정의 일치 여부 및 개선 내용의 적정성 확인

    * 뿌리공정(주조, 소성가공, 표면처리), 리프트를 보유하지 않거나 점검결과 부적합 시 보조지원 불가

4  결정통보 후 필수 이행 사항 

 ㅇ 공정개선 시 산업안전보건법* 및 관계법령**에 의한 의무사항 확인 및 이행

    *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,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 등

    ** 화학물질관리법(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,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검사 등) 등


